
II. 미국의 배상책임보험관련 법률적 환경

1. 불법행위법률비용의 지속적 증가

□ 미국의 불법관련비용(Tort Cost)은 01년 기준 GDP의 2.0%로 다른 선진국

(industrialized nations)에 비하여 2배 이상이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

타남.

o GDP에 대한 다른 국가의 불법행위관련비용은 이탈리아 1.7%, 독일 1.3%, 벨기

에 1.1%, 호주 1.1%, 스페인 1.0%, 스위스 0.9%, 캐나다 0.8%, 일본 0.8%, 프랑

스 0.8%, 영국 0.6%, 덴마크 0.4%로 조사되었음2).

o 1인당 평균 배상판결액은 2∼3배 이상 높으며, 국민들의 소송관련세금(litigation

tax)은 1인당 721달러에 이름.

□ 최근 50년간 미국의 불법행위 관련 법률비용은 100배 이상 상승하여 다른 사

회적 지표의 상승률(GDP는 34배 증가, 인구는 2배증가)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o 01년의 경우 전년대비 14.3%증가하여 1986년이래 가장 많은 증가율을 기록함.

<표 3> 미국의 불법행위 관련비용의 증감추이

(단위 : 십억 US $, %)

연도
불법행위비용 GDP대비 비중 1인당 불법행위비용($)

금액 증가율 금액 비중 백만명 1인당비용 1인당비용*

1950 1.80 - 294 0.61 152 12 87

1960 5.4 11.6 527 1.03 181 30 180

1970 13.9 9.8 1,040 1.33 205 68 309

1980 43 12.0 2,796 1.54 228 189 406

1990 129.6 11.7 5,803 2.23 249 520 704

2000 179.7 3.3 9,825 1.83 281 638 657

2001 205.4 14.3 10,082 2.04 285 721 721

주 : 불법행위비용의 증가율은 10년 평균이며, 1인당비용*은 01년 기준임.
자료 : Tillinghast-Tow ers Perrin , U.S.Tort Costs:2002 Update, 2003,pp .9-11

2) Robert P . H artw ig,Ph .D ., Trends in M edical M alpractice Insurance, III, Ap ri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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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행위관련 배상판결 추이

□ 최근 배상판결액의 고액화 현상 심화

o 최근 배상판결액은 소송판결 8건 중 1건이 1백만 달러 이상의 고액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기업들이 배상한 금액도 급등하게 되었는데 최근 5년 동안 10개 기

업 중 1개 기업이 5백만 달러이상을 배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2002년중 고액 배상판결액 현황

(단위 : 백만달러)

판결금액 소송이슈 관할재판소

28,000 생산물배상책임(담배) 캘리포니아

2,200 과실(약국 과오) 미주리

270 개인 상해(화상) 켄터키

225 생산물배상책임(롤오버) 텍사스

150 생산물배상책임(담배) 오리건

122 생산물배상책임(자동차사고) 알라마바

97.2 사업사기 캘리포니아

95.2 의료과실(출생) 뉴욕

91 의료과실 뉴욕

80 의료과실(출생) 뉴욕

80 생산물배상책임(자동차) 미주리

자료 : David Dial, Esq 외 4인, Tort Excess : The Necessity f or Ref orm f rom 1 Policy, Legal and Risk
management Perspective,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2003, p.1

□ 최근 고액판결분야

o 100만 달러이상의 고액배상판결의 빈도를 보면 특정분야의 소송에 한정되지 아

니하고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음(<표 5> 참조).

o 배심판결연구(Jury Verdict Research)3)에 따르면 사업상 과실부분이 연간 약

20% 증가하였음. 생산물배상책임의 경우 94년에 비해 423%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음.

3) http :/ / w w w .ju ryverdictresearch .com / Press_Room / Press_releases/ p ress_releases2003.ht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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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백만달러이상 소송판결액의 증가율추이

(단위 : %)

구 분 자동차배상 개인과실 구내과실 사업과실 정부과실 의료과실 생산물배상

증
가
율

95- 97 4 10 8 21 21 36 42

98- 99 4 11 11 27 25 43 59

00- 01 6 10 17 44 47 54 68

승
소
율

94 58 - 43 - - - 39

97 59 - 45 57 - - 39

01 68 - 57 66 - - 56

배
상
액
($)

평균(천) 91 79 - - 175 355 527

100만
이상 11.2 16.2 - - 11.7 26.2 30.8

천만
이상 6.1 6.7 - - 9.1 13.1 13.1

주 : 배상액은 96- 97년간의 인적손해배상에 대한 것으로 100만 달러이상과 천만달러이상

은 배상액 중 점유비를 의미함.
자료 : Robert P. Hartwig,Ph.D., Trends in Medical Malp ractice Insurance, I.I.I., April 2003 및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p ecial rep ort : Federal Tort Trials and
Verdicts, 1996-97, May 3,1999, p.5 참조.

□ 현행 법률체계상 소송 관계 당사자간 평등성 상실

o 미국의 소송제도에서의 배심원제도, 많은 변호사 수(약 100만명), Deep Pocket

Theory, 징벌적배상금(punitive damage) 부과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특징적인 제

도의 존재로 법률비용이 다른 국가보다 높으며, 관계 당사자간 평등적이지 못한

실정임.

o 최근 피해자 등 원고의 승소확률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기업이 패소하

는 확률은 더 켜지고 있고 100만달러 이상의 고액판결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o 미국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배상판결액의 50%정도만 원고에게 지급되는 것

으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변호사비용 등으로 지출되고 있음4).

- 배상판결액의 용도별 지출항목을 보면, 경제적 손실피해(economic loss) 22%,

행정비용(administration cost) 21%, 방어비용(defense cost) 14%, 비경제적손실

4) Tillin gh ast-Tow ers Perrin , U.S.Tort Costs:2002 Update, 2003,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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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awards for noneconomic loss) 24%, 원고의 변호사 비용(claimants'

attorney fees) 19%로 나타났음.

o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주별로 다른 법제를 채택하고 있어 원고에게 더 유리한

주와 그래도 당사자간 평등성이 존재하는 주로 대별되고 있음.

- 주별 민사소송의 배상판결액 결정과 관련된 평등성을 집단소송의 취급, 징벌

적 배상금, 배심원의 예측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그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음.

<표 6> 주별 소송체계상 평등성 차이 현황

상위 10개주(Best States) 하위 10개주(Worst States)

해

당

주

1.델라웨어

2.네브라스카

3.아이오와

4.S다코타

5.인디애나

6.N다코타

7.유타

8.버지니아

9.미네소타

10.뉴햄프셔

41.뉴멕시코

42.S캐롤라이나

43.하와이

44.캘리포니아

45.아칸사스

46.텍사스

47.루이지애나

48.알라마바

49.W버지니아

50.미시시피

자료 : Robert P. Hartwig, Ph.D., Trends in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I.I.I., April 2003

o 특히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피고 기업이나 보험회사에 더욱 불공정한 지역을

"Judicial Hellholes" 라 부르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다음과 같음.

- 캘리포니아주(Alameda, LA, San Francisco County), 텍사스주(Jefferson,

Hidalgo, Starr County), 미시시피(City of St. Louis, 22nd Judicial District),

일리노이(Madison County), 루이지애나(Orleans Parish)

- 이들 지역의 소송의 경우 과거의 판례 등에 의거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액

배상판결(catastrophic liability verdict)을 결정하기도 하며, 피고가 1%의 과실

이 있음에도 100%를 배상하도록 판결하는 등 예외적인 결과가 많이 발생함.

3. 최근 고액 배상판결의 원인

□ 사회적 인플레이션 증가

o 백만달러에 대한 가치가 90년대 미국인의 부의 증대에 힘입어 과거에 비해 훨

씬 낮아졌음. 대부분의 미국인은 당첨금을 최저 천만달러이상으로 하지 않는 한

복권가게에서 줄을 서서 사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를 입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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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와 같은 사회적 인플레는 소송에도 적용되어 피해자나 배심원의 심적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주별 불법행위관련법률개정 현황은 "ATRA, Tort Reform Record, June 30,

2003"5) 참조.

□ 원고 변호사의 경향

o 원고의 변호사 대부분은 열정적으로 피해자를 도우려는 입장으로 소송에 참여

하고 있으며, 또한 소송시스템이 변호사 개인의 장점을 부각시켜 수임료를 증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시도하는 변호사들도 있음.

o 평균적으로 성공보수제도로 배상판결액의 19%정도를 수임료로 받고 있는 변호

사들은 자신의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배상판결금액이 고액으로 결

정되도록 매우 정교한 소송전략을 구사함.

□ 의료비용의 인플레이션

o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비 인플레이션의 증가는 불법행위 관련 비용 증가의 도

화선이 되고 있음. 또한 국민들의 수명이 크게 연장되는 가운데 심하게 다친 피

해자의 경우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해 고액의 간병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o 이로 인해 장기간병비용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상금보다 훨씬 많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비경제적 보상액이 경제적 보상액의 몇 배나 높은 실정

임. 즉, 의료비관련 비용이 증가할수록 비경제적 보상액도 높아지는 결과를 초

래하고 있음.

□ 집단소송제도의 남용

o 큰 소송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원고 변호사풀로 인해 개인적으로 큰 메리트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도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o 심지어 집단소송시 집단을 구성하는 원고가 개별적으로 동질적이지 못한 경우

에도 판사가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주도 있음.

5) 미국의 불법행위관련법의 개정상황은 ATRA (The Am erican Tort Reform Association)에
서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음(http :/ / w w w .atra .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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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관련법의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부진

o 주 정부에서는 소송의 제기빈도와 배상판결액을 줄이기 위하여 집단소송제도

등의 민사소송 관련 체계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변호사들의 정치적 영향력

으로 신속히 논의되지 못하고 이제 논의되고 있는 실정임.

o 심지어 1980년대 후반 배상책임보험위기 이후 특정부분에 대한 개혁법안을 채

택하지 않은 주도 많이 있음.

□ 배심원들의 기업 및 경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하고 있음

o 배심원들의 기업에 대한 비우호적 경향은 엔론의 분식회계와 계속적인 기업들

의 경영관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기업들의 사기와 불성실한 경영으로 파생되는 문제로 미국인들은 미국

기업들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배심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o 또한 기업들은 자치단체에 공장을 세워 운영하여 주민들의 일자리를 보급하였

던 기업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거나 빈번한 해고로 가족들의 일자리를 잃게 됨

으로써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됨.

- 이에 따라 기업의 근로자로 일하였던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기업에 대한 불

신이 높아 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지역주민이 피해자가 된 경우 기업들로부터

고액의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Deep Pocket Theory의 적용

o Deep Pockets Theory는 불법행위관련 소송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딥 포켓(배상 자력이 있는 가해자)에 손해 배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고

방식을 의미함. 즉, 대기업은 가령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격에

전가해서 견뎌 낼 수 있으므로 '사회적 공평성' 관점에서도 타당하다는 논리임.

- 따라서 기업이 특정사고에 일부만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딥 포켓인 까닭에 손

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

o 이 이론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원고 변호사들은 재무적으로 배상능

력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수임수수료와 배상액을 받고자 모든 수단을 강

구하는 경향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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